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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

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재래시장”을 “전통시장”으로 한다.

제1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

법」”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으로 하고, 

“재래시장”을 “전통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와 제7호를 다음과 

같이 한다.

2.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7. 영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

제2조제1호, 제5호, 제7호 중 “시장활성화구역”을 “상권활성화구역”

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”을 

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, 제11조의 제목 및 본문, 제12조의 제목 및 본문, 제13조의 

제목 및 본문, 제14조의 제목 및 본문, 제19조제1항 중 “시장활성화구

역”을 “상권활성화구역”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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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제2항제1호 중 “법 제11조 내지 제17조,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

제29조”를 “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, 제20조, 제25조부터 제30조까

지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시장활성화구역”을 “상권활성화구역

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제30조제1항, 제31조제1항 중 “시장활성화구역”을 “상권활성화구역”

으로 한다.

제36조 중 “영 제35조 제3항에 의한다.”를 “영 제35조에 따른다.”로 

한다. 

제37조제1항 중 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”를 “과태료 처분통지서에”

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

는”을 “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 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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